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

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

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4년 11월 2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4년 12월 19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3276-4700, www.ki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

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tmc.com/
http://www.kit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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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

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

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

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

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

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

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

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

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56896 

C1 46313 

C2 96461 

C3 96462 

C4 96463 

C5 96464 

C-F AX371 

C-I 5706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

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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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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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56896 

C1 46313 

C2 96461 

C3 96462 

C4 96463 

C5 96464 

C-F AX371 

C-I 5706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04.11.01 투자신탁 최초설정 

2005.06.07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청구일 구분의 기준시간 등 적용 

(Late Trading 적용) 

2006.05.16 종류형투자신탁으로 변경 

2007.05.23 핵심설명서 도입 

2008.08.25 투자신탁명칭 변경 (변경전: 한국 삼성그룹 적립식 주식투자신탁1호  

⇒ 변경후: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주식투자신탁1호) 

2009.05.02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명칭 변경 

[변경전 :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주식투자신탁1호  

⇒ 변경후 :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2010.05.03 종류 수익증권 변경(종류A ⇒ 종류C, 종류I ⇒ 종류C-I) 

판매회사보수율 인하 

2010.10.18 1) 종류 수익증권 변경 (종류C ⇒ 종류C1) 

2) 종류 수익증권 신설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2014.10. 30 종류C-F 수익증권 신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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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

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대표전화 : 02-3276-4700, www.kim.co.kr)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14.11.28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억원) 

김효찬 1980 차장 17 개 1,847 억원 

- 고려대 경영학과 

- 2007.1~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억원) 

- - - -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책임운용전문인력  김효찬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1)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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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이영석 2006.05.16 ~ 2007.08.26 

백재열 2007.08.27 ~ 2014.12.18 

김효찬 2014.12.19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 - 

- - 

(주1)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당해 종류형투자신탁의 구조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Portfolio (운용) 

 

제한없음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5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억

원 이상 매입한 법인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F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 수익

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종류C-F 종류C-I 

최초설정일 - 2006-05-19 

가입자격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50억원 이

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억원 이

상 매입한 법인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

기구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 - 

후취판매수수료 - -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 전환 

ㅇ 종류C2 수익증권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ㅇ 종류C3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ㅇ 종류C4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ㅇ 종류C5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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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투자신탁보

수 

(연간, %) 

집합투자업자 0.6900  0.6900  

판매회사 0.0200  0.0000  

신탁업자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 0.0200  0.0200  

총보수 0.7800 0.7600 

 

종류별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최초설정일 2004-11-01 2010-10-18 2010-10-18 2010-10-18 2010-10-18 

가입자격 제한없음 

종류C1 수익

증권 최초 매

수일로부터 1

년 이상 

종류C1 수익

증권 최초 매

수일로부터 2

년 이상 

종류C1 수익

증권 최초 매

수일로부터 3

년 이상 

종류C1 수익

증권 최초 

매수일로부

터 4년 이

상 

수수

료 

선취판매수수료 - - - - - 

후취판매수수료 - - - -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70% 

90일미만 :  

이익금의70% 

90일미만 :  

이익금의70% 

90일미만 :  

이익금의70% 

90일미만 :  

이익금의70% 

투자

신탁

보수 

(연

간, %) 

집합투자업자 0.6900  0.6900  0.6900  0.6900  0.6900  

판매회사 1.5000  1.3750 1.2500 1.1250 1.0000 

신탁업자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총보수 2.2600  2.1350  2.0100  1.8850  1.7600  

(주1)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신탁계약서 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

며 성장형펀드로서 성장가능성 및 업종별 경쟁력이 높은 삼성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주식에 주

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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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주식 

60%이상 

(단,  

삼성그룹주: 

50% 이상) 

-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

주 등에 한한다) 

- 삼성그룹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중 삼성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 또는 법시행

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

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

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

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

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

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

이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

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

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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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장내ㆍ외 파생상품 [아래 참조] 

 -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

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9호, 제

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호본문, 제3호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 

파생상품 

주식및 

채권관련  

주식ㆍ채권이나 주식ㆍ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

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

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장외 

파생상품 

금리스왑 

거래 
이자율 

헤지 및 

헤지외목적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

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

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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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0%이하 

(주1)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함)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

하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나. 투자제한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

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

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

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

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

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

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

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

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

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

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

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

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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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

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

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 

부터 

１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

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제한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１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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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

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자산배분계획 : 적립식펀드의 성격상 기간 분산투자효과가 펀드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 구사보다는 주식편입비율을 85% ~ 9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업종별로 경쟁력이 높은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화재, 제일기획 등 각 업종별로 경쟁력이 높은 삼성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주식(삼성그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삼성그룹주의 개별종목에 대한 주식편입비중은 유가증권시장내의 시가총액기준에 따라 탄력

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별종목이 상대적으로 시장대비 과도하게 상승하여 투자신탁내 편입비중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10%이내가 되도록 리밸런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ive Profit Cut 

Rebalancing) 

 

※ 비교지수 : [(KOSPI × 90%) + (CD금리 × 10%)] 

■ 비교지수 지정 사유 

ㅇ 시장수익률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KOSPI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주식편입비율

(신탁계약서상 최고 주식편입비율의 90%수준)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

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

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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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

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

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

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

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

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

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

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 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

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집합투자재산을 일부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

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

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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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

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

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

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

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

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특정그룹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삼성그룹의 계열사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해당그룹의 영업환경, 재무

상황 및 신용상태에 크게 의존하므로 일반적인 국내 주식시장의 성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

일 수 있고, 제한된 종목 수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삼성그룹에 

집중투자 하지 않는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더 크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삼성그룹 계열사주식이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

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

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

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

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

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

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스왑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금리스왑은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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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 래의 기본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왑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스왑 

포지션이 swap pay position일 경우: 금리 하락시, swap receive position일 경우: 금리 상

승시)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

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보

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

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

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

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

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

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

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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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정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

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 

기구 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

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

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

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

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

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

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

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

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

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

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무수탁사, 채권평가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

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

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

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 

세스위험 

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용사에

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운용회사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져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져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져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져가 변경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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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므

로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가격의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

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

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

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주)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초자산 또는 준거자산 변동에 의해 구조상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5%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40% 초과 6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최대 3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초자산 또는 준거자산 변동에 의해 구조상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5%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 고위험자산에 4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3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3등급 

1등급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매우낮은위험   낮은위험   중간위험   높은위험   매우높은위험  

5등급 

기대수익 

(Return) 

2등급 

투자위
험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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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①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부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들을 의미합니다. 

②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

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③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러한 중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④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

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3.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는 1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

다. 

5.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6.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7.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

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9.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0.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

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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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구분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C1 제한없음 없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 없음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 없음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 년 이상 없음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 년 이상 없음 

종류 C-F 

1)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

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

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2) 5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 억원 이상 매입한 법

인 

없음 

종류 C-I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5시[오후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2)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

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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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2)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

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

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

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

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 비고 

(부담시기)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종류C5/종류C-F/종류C-I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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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신탁계약서 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

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

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

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

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

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

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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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

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

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

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

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

여야 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

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

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

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

익증권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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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

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을 종류C5 수

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신탁계약서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ㆍ게시

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고ㆍ게시하지 아

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m.co.kr)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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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

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

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

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

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

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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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상기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1,000분

의 5)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지분증권 

-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

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등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평가(국채증권, 지방채

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등). 다만, 법 제4조 제3항 및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파생결합증

권의 평가방법을 따름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 또는 가격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

회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

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

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

가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당해 파생상품의 발행회사 또는 가격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

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자산 
- 취득가격 

실물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

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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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운용담당임원, 마케팅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운용담당부서장, 마케

팅담당부서장, 컴플라이언스실장 

업 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

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C-F 종류 C-I 

가입자격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5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일임형 랩 또는 집합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 

시기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가입자격 제한없음 
종류C1 

최초매수일로

종류C1 

최초매수일로

종류C1 

최초매수일로

종류C1 

최초매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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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년 이상 부터 2년 이상 부터 3년 이상 부터 4년 이상 

선취판매수수료 - - -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 - 환매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신탁계약서 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종류C-F 종류 C-I 

가입자격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50억원 이

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억원 이

상 매입한 법인 

일임형 랩 또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보수 0.6900  0.6900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200 0.0000  

신탁업자보수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0.0200  

기타 비용 0.0030 0.0031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7830 0.7631  - 

증권 거래비용 0.0823 0.0690 
사유 

발생시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가입자격 제한없음 

종류C1 

최초매수일로

부터 1년 

이상 

종류C1 

최초매수일로

부터 2년 

이상 

종류C1 

최초매수일로

부터 3년 

이상 

종류C1 

최초매수일로

부터 4년 

이상 

집합투자업자보수 0.6900  0.6900  0.6900  0.6900  0.6900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5000  1.3750 1.2500 1.1250 1.0000 

신탁업자보수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 비용 0.0031 0.0032  0.0032  0.0032  0.0032  
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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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수･비용  2.2631 2.1382  2.0132  1.8882  1.7632  - 

증권 거래비용 0.0640 0.0697 0.0639 0.0690 0.0701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

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

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3.11.01 ~ 2014.10.31]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

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3.11.01 ~ 2014.10.31]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2 675 1,088 2,201 

종류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0  251  436  972  

종류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  245  426  949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ᆞ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

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

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C5 수익증권으로

의 전환을 가정하여 총보수ᆞ비용을 산출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

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

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

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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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

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

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

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

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

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

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ㆍ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

주식 등의 매매ㆍ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

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

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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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

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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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

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0기( 2013.11.01 - 2014.10.31 ) 삼정회계법인 적정 

제 9기( 2012.11.01 - 2013.10.31 ) 삼정회계법인 적정 

제 8기( 2011.11.01 - 2012.10.31 ) 한영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0기 제 9기 제 8기 

( 2014.10.31 ) ( 2013.10.31 ) ( 2012.10.31 ) 

운용자산 928,870,042,606  1,282,736,435,547  1,582,612,002,180  

증권 921,673,697,693  1,282,653,186,990  1,582,531,486,81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7,196,344,913  83,248,557  80,515,37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648,745,383  13,800,283,442  5,097,658,801  

자산총계 932,518,787,989  1,296,536,718,989  1,587,709,660,98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7,328,649,954  19,908,548,012  17,054,397,473  

부채총계 7,328,649,954  19,908,548,012  17,054,397,473  

원본 1,077,048,526,646  1,243,022,859,073  1,533,834,521,374  

수익조정금 12,043,590,867  -15,527,856,174  -23,650,149,430  

이익잉여금 -163,901,979,478  49,133,168,078  60,470,891,564  

자본총계 925,190,138,035  1,276,628,170,977  1,570,655,2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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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0기 제 9기 제 8기 

( 2013.11.01 - 2014.10.31 ) ( 2012.11.01 - 2013.10.31 ) ( 2011.11.01 - 2012.10.31 ) 

운용수익 -143,799,212,406  75,985,219,909  92,888,531,819  

이자수익 227,854,551  1,588,774,358  1,407,374,473  

배당수익 10,443,747,778  15,447,162,846  20,335,964,082  

매매/평가차익(손) -154,470,814,735  58,949,282,705  71,145,193,264  

기타수익 34,856,125  168,098,032  572,820,102  

운용비용 19,879,332,249  26,675,055,511  32,583,177,892  

관련회사 보수 19,879,332,249  26,675,055,511  32,583,177,892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58,298,231  345,094,526  407,320,475  

당기순이익 -163,901,986,761  49,133,167,904  60,470,853,554  

매매회전율 39.74  39.87  42.78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

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

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

니다. 

 

나. 대차대조표 : 기재하지 않음 

 

다. 손익계산서 : 기재하지 않음 

 

(주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

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1) 투자신탁(전체)(종류모)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3.11.01 - 

2014.10.31 
12,260  12,260  6,450  6,094  8,086  7,622  10,625  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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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 

2013.10.31 
15,131  15,131  9,135  9,402  12,006  12,471  12,260  12,824  

2011.11.01 - 

2012.10.31 
18,417  18,417  10,197  10,623  13,483  14,194  15,131  15,78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2) 종류 C1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3.11.01 - 

2014.10.31 
218  218  180  168  341  316  57  49  

2012.11.01 - 

2013.10.31 
396  396  472  481  651  668  218  223  

2011.11.01 - 

2012.10.31 
1,359  1,359  787  803  1,751  1,789  396  40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종류 C2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3.11.01 - 

2014.10.31 
391  391  530  490  585  541  337  288  

2012.11.01 - 

2013.10.31 
1,519  1,519  860  878  1,988  2,052  391  400  

2011.11.01 - 

2012.10.31 
2,800  2,800  2,619  2,679  3,900  4,068  1,519  1,55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4) 종류 C3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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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3.11.01 - 

2014.10.31 
1,485  1,485  684  635  1,745  1,628  425  364  

2012.11.01 - 

2013.10.31 
2,679  2,679  2,446  2,514  3,640  3,730  1,485  1,522  

2011.11.01 - 

2012.10.31 
1,221  1,221  3,505  3,651  2,047  2,149  2,679  2,73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5) 종류 C4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3.11.01 - 

2014.10.31 
1,832  1,832  1,751  1,632  2,388  2,213  1,195  1,026  

2012.11.01 - 

2013.10.31 
848  848  2,840  2,899  1,855  1,907  1,832  1,881  

2011.11.01 - 

2012.10.31 
640  640  1,175  1,228  968  1,010  848  86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6) 종류 C5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3.11.01 - 

2014.10.31 
8,476  8,476  2,810  2,594  2,550  2,354  8,736  7,507  

2012.11.01 - 

2013.10.31 
9,853  9,853  1,970  1,963  3,348  3,426  8,476  8,711  

2011.11.01 - 

2012.10.31 
12,590  12,590  1,796  1,845  4,533  4,742  9,853  10,10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7) 종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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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3.11.01 - 

2014.10.31 
28  28  1  1  10  9  19  17  

2012.11.01 - 

2013.10.31 
43  43  2  2  17  18  28  29  

2011.11.01 - 

2012.10.31 
58  58  1  1  16  17  43  45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

니다.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3.11.29 

~14.11.28 

12.11.29 

~14.11.28 

11.11.29 

~14.11.28 

09.11.29 

~14.11.28 

04.11.01 

~14.11.28 

투자신탁(전체) -10.66  -4.57  1.49  4.96  14.45  

비교지수 -2.58  1.91  3.03  5.27  8.64  

종류 C-I -11.35  -5.30  0.72  4.17  8.08  

비교지수 -2.58  1.91  3.03  5.27  4.61  

종류 C-F         1.37  

비교지수         2.13  

종류 C2 -12.57  -6.60  -0.65    -2.51  

비교지수 -2.58  1.91  3.03    1.32  

종류 C3 -12.46  -6.48  -0.53    -2.40  

비교지수 -2.58  1.91  3.03    1.32  

종류 C4 -12.35  -6.36  -0.40    -2.28  

비교지수 -2.58  1.91  3.0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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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5 -12.24  -6.24  -0.28    -2.16  

비교지수 -2.58  1.91  3.03    1.32  

종류 C1 -12.68  -6.72  -0.78  2.67  12.31  

비교지수 -2.58  1.91  3.03  5.27  8.64  

(주1) 비교지수: (0.9 * [KOSPI]) + (0.1 * [CD 금리])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

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10.66 

-4.57 

1.49 

4.96 

14.45 

-2.58 

1.91 
3.03 

5.27 

8.64 

-15.00

-10.00

-5.00

0.00

5.00

10.00

15.00

20.0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1(주식)(모)

비교지수

 

(주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

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3.11.29 

~14.11.28 

12.11.29 

~13.11.28 

11.11.29 

~12.11.28 

10.11.29 

~11.11.28 

09.11.29 

~10.11.28 

투자신탁(전체) -10.66  1.94  14.79  -10.52  36.17  

비교지수 -2.58  6.60  5.31  -3.51  22.48  

종류 C-I -11.35  1.16  13.93  -11.18  35.17  

비교지수 -2.58  6.60  5.31  -3.51  22.48  

종류 C-F           

비교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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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2 -12.57  -0.21  12.40  -12.32    

비교지수 -2.58  6.60  5.31  -3.51    

종류 C3 -12.46  -0.09  12.54  -12.23    

비교지수 -2.58  6.60  5.31  -3.51    

종류 C4 -12.35  0.03  12.68  -12.13    

비교지수 -2.58  6.60  5.31  -3.51    

종류 C5 -12.24  0.16  12.82  -12.03    

비교지수 -2.58  6.60  5.31  -3.51    

종류 C1 -12.68  -0.34  12.26  -12.36  33.22  

비교지수 -2.58  6.60  5.31  -3.51  22.48  

 (주1) 비교지수: (0.9 * [KOSPI]) + (0.1 * [CD 금리])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

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

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10.66 

1.94 

14.79 

-10.52 

36.17 

-2.58 

6.60 5.31 

-3.51 

22.48 

-20.00

-10.00

0.00

10.00

20.00

30.00

40.00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1(주식)(모)

비교지수

 

(주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

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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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4.10.31 현재 / 단위:억원,%]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9,006  0  0  203  0  0  0  0  0  80  29  9,317  

(96.65) (0.00) (0.00) (2.18) (0.00) (0.00) (0.00) (0.00) (0.00) (0.86) (0.31) (100.00) 

합계 
9,006  0  0  203  0  0  0  0  0  80  29  9,317  

(96.65) (0.00) (0.00) (2.18) (0.00) (0.00) (0.00) (0.00) (0.00) (0.86) (0.31)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

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

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96.65 

2.18 0.86 0.31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1) 국내주식 업종별 구성현황 

[2014.10.31 현재 / 단위:억원,%] 

NO 업 종 별 평 가 액 보 유 비 율 

1 전기,전자 2,926 32.49 

2 보험 1,571 17.45 

3 유통업 1,125 12.49 

4 서비스업 882 9.80 

5 증권 687 7.62 

6 운수장비 577 6.41 

7 기계 529 5.88 

8 금융업 428 4.76 

9 화학 268 2.98 

10 디지털컨텐츠 11 0.13 

합 계 9,006 100 

(주1) 보유비율 = (평가액 / 총평가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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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보험유통업

서비스업

증권

운수장비
기계

금융업 화학

디지털컨텐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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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대표전화 : 02-3276-4700, www.kim.co.kr)  

회사 연혁 

- 1974.07.16 : 한국투자신탁 설립 

- 2000.06.04 : 한국투자신탁 증권사 전환 

- 2000.06.28 : 한국투자신탁운용 분리 설립 

- 2005.04.01 : 동원금융지주그룹 편입 (상호변경:한국투자금융지주) 

- 2005.07.04 : 동원투자신탁운용㈜를 흡수합병 

- 2008.10.02 : 한국투자운용지주 편입 

- 2012.07.30 : 한국투자증권 편입 

자본금 660억 

주요주주 현황 한국투자증권(100%) 

이해관계인 
판매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

회사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업무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2) 의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자  금 

                                    
 
                                    수  익 

 

                              자  금                   ▶ 집합투자기구     설정해지 
                                                            가입/출금        요  청 
                             
                                     수  익 
                                                        
 
 
                                    운용지시 
▶ 집합투자재산                                            ▶ 집합투자재산 운용 
   보관,관리                투  자 
▶ 운용감시 
                 수  익 
 
 
 

판매회사 

(증권사,은행,보험등) 

신탁업자 

(은행, 증권금융) 

주식, 채권 등 

 

 

투자자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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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

여야 합니다. 

2. 충실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는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

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

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14기 

(2013.12.31) 

제13기 

(2013.3.31) 
계정과목 

제14기 

(2013.4.1~ 

2013.12.31) 

제13기 

(2012.4.1~ 

2013.3.31) 

현금및예치금 73,891 95,893 영업수익 66,922 93,881 

매도가능금융자산 2,432 1,559 영업비용 37,369 47,042 

종속기업투자주식 24,673 12,000 영업이익 29,553 46,839 

대출채권및수취채권 830 815 영업외수익 38 0 

유형자산 783 1,110 영업외비용 171 410 

기타자산 17,849 18,791 법인세차감전 29,420 46,429 

자산총계 120,458 130,168 법인세비용 132 10,174 

퇴직급여부채 844 167 당기순이익 29,288 36,255 

기타부채 4.289 10,929    

부채총계 5.133 11,096    

자본금 66.000 66,000    

자본잉여금 788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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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누계액 692 437    

이익잉여금 47,845 51,847    

자본총계 115,325 119,072    

 

라. 운용자산 규모 

[2014.11.28 현재 / 단위:억] 

집합 

투자 

기구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부동

산파생 

특별자

산및특

별자산

파생 

혼합자

산및혼

합자산

파생 

단기 

금융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투자 

계약

형 

재간접형 
파생

형 

수탁고 90,596 26,654 15,724 0 43,127 26,793 8,452 21,227 5 16,476 249,05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연락처 : 02-2002-3000, www.woori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금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2)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

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운용행위감시 등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http://www.kit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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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

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

인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

항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

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

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9층 

(연락처 : 02-6300-7200, www.woorif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 

file:///C:/DOCUME~1/woori/LOCALS~1/Temp/exchweb/bin/redir.asp


 

47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

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

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02-399-3350, 

www.koreaa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업무 

 

(2)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

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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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가격을 제공받

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

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

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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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

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

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

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

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

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

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

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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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

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

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

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

를 것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

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

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

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

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

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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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

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

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나.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

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다.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마.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

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

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

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

자신탁을 말한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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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

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

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

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

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

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

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

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

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

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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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

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

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

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

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

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

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

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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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

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

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

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

지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

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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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

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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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

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ㆍ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

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

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ㆍ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

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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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

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

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

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

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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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

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

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www.kim.co.kr),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

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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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

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 (상호) 관계 

한국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주식 215,476 

(주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년간의 내역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 - - - - 

(주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년간의 내역입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지분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집합투자재산의 이익도모의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격월 주식운용역, 스트래티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투자중개업자의 기

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채무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집합투자재산의 이익도모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격월 채권운용역, 스트래티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투자중개업자의 재

무건전성과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60 

- 투자중개업자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